
시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사례 (의견표명)

□ 민원 제목 : 화개삼거리 인공폭포 주변 버스 승강장 설치 요청

□ 신청 원인

○ 민원인은 시 외곽지인 ◌◌동에 소재하고 있는 ◌◌천 파크골프

장을 이용하는 고령의 파크골프 동호회원으로, 자가용 운전을

하지 않아 파크골프장 이용 시 매번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

과 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,

○ 특히, 최근 파크골프장의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버스 승강

장이 멀리 떨어져 있어 고령의 이용자가 상시 이용하기에는 어

려움이 있으므로 파크골프장 인근 화개삼거리 인공폭포 주변에

버스 승강장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함.

□ 피신청인 등의 주장

○ 담당부서는 해당 파크골프장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어 고령 이용

자의 대중교통편의 증진이 필요하다고는 인정하고 있으며,

○ 시내버스 무료 승차 지원사업의 시행에 따라 대중교통의 활성화

를 위해서도 필요성은 있으나 기존 승강장과의 거리가 약 400m

정도여서 일반적인 승강장 설치 사례와 비교해 멀다고는 볼 수

없어 승강장 신설에 난색을 표명.

□ 사실관계

○ ◌◌천 파크골프장은 최근 파크골프 동호회원이 급증하면서 제

방 주변 주차 혼잡이 심화되고 있고 고령의 동호회원들은 자가

용 운전이 감소하고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음.



○ 시 외곽지에 위치한 ◌◌천 파크골프장과 가장 가까운 버스승강

장이 약 400m 떨어져 있어, 일반적으로 외곽지나 농촌지역에는

500m~1km 정도에 설치되는 기존 승강장 설치 사례와는 차이가

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임.

○ 그러나 상주시에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시내버스 무료 승

차 지원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어 고령화되고 있는 지역의 현실

을 감안하여 승강장 설치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됨.

□ 관계법령 등

○ 여객 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동법 시행규칙

□ 판단 및 결론

○ 민원인이 요청한 버스 승강장 신설 건은 ◌◌천 파크골프장과

가장 가까운 버스 승강장이 약 400m 떨어져 있어, 일반적으로

외곽지나 농촌지역에는 500m~1km 정도에 설치되는 기존 승강

장 설치 사례와는 차이가 있으나,

○ 고령화되는 지역의 여건이나 고령의 파크골프 동호회원이 증가

되는 현실적인 여건 및 상주시의 시내버스 무료 승차 지원사업

을 앞두고 있는 만큼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승강장 신

설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담당 부서에 승강장 신설이 타당

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으며,

○ 시 담당 부서에서는 이를 수렴하여 승강장 설치 예산을 관련 ◌
◌동행정복지센터에 배부하였으며 ◌◌동에서는 현장 확인 후

적절한 위치에 승강장을 설치함으로써 민원이 해결됨



시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사례 (의견표명)

□ 민원 제목 : 경지정리지구 내 중단된 배수로 공사 조속 시행 요청

□ 신청 원인

○ 민원인은 시 외곽지에 위치한 ◌◌동 경지정리지구 내 배수로

공사가 토지 보상 문제로 콘크리트 U관 배수로 설치가 절반 정

도만 시행되고 남은 구간은 토사 농수로로 방치되고 있어 집중

호우 발생 시 배수가 원활하지 못해 주변 농경지의 침수 피해가

반복해서 발생되고 있으므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중단된 배수로

공사의 조속한 시행을 요청.

□ 피신청인 등의 주장

○ 담당 부서는 해당 경리정리지구 내 중단된 배수로 공사 문제를

인지하고 있으며, 잔여 구간의 공사비도 약 1억원 정도 예상되

어 토지 및 지장물 보상 문제는 해결되었으나 예산의 확보 순위

에 밀려 잔여 공사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공사가 지연되고 있

다는 의견으로 공사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음.

□ 사실관계

○ 상주시는 2021년도에 시 외곽지에 소재하고 있는 ◌◌동 경지정

리지구 농경지 침수 예방을 위하여 경지정리 당시 설치되어 있

는 토사 농수로를 콘크리트 U관 배수로 공사로 추진하였으나

공사 구간 중간에 있는 감나무밭 토지 소유자가 보상을 거부함

에 따라 전체 500m 공사 구간 중 약 260m 공사를 진행하고 남

은 구간은 기존 토사 농수로로 남아있는 상태로 공사는 중단되

었음.



○ 이후 민원인인 당시 통장이 개인 비용으로 보상을 거부한 감나

무밭 소유주를 설득하여 해당 부지를 매입하고 분할 측량까지

실시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되도록 준비하였고 상주시에서는 이

후 대상부지에 대한 보상은 완료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인하

여 잔여 구간의 콘크리트 U관 배수로 공사는 중단된 상태로 남

아 있으며,

○ 이로 인해 집중호우 시 경지지구 내 배수가 원활하지 못하여 주

변 농경지가 상습적으로 침수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임.

□ 관계법령 등

○

□ 판단 및 결론

○ 현장 확인 결과 중단된 배수로 공사로 인하여 주변 농경지가 상

습적인 침수 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조속한 배수로 공사가 필요

한 것으로 판단되어 시 담당부서에 경지정리지구 내 중단된 배

수로공사가 조속 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으며,

○ 시 담당 부서에서는 이를 수렴하여 2025년 3회 추경 시 추가 배

수로 공사 예산 90백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경지정리 지구 내 가

을걷이가 끝난 후 동계기간에 공사를 시행토록 함으로써 민원

이 해결됨.


